□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(적합성평가의 면제) 1항 [별표 6의2]
1.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
차.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의2 및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
	사  유  서
※ 담당자 및 연락처
1. 기자재 개요
[bookmark: _GoBack] 가. 기자재 명칭 :
 나. 모델명 :
 다. 수  량 :
 라. 외관도(사진, 도면 등 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)






2. 주요 내용 ※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
 가. 반입 목적 :
 나. 기자재 용도
 다. 반입 기간 : ※ 실증 규제특례 기간도 함께 명시
 라. 사용 후 처리 계획 :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.    .    .
“회사 명판 또는 서명, 직인 등”

※ 주의사항 : 
 1.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
있으며 면제 요건의 목적 외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2. 면제 승인 후, 사후 처리에 대한 이행신고는 의무사항 이오니 안내문(배너)을 참고 바랍니다.



